
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48-54 제4층 제402호 공매공고 공지사항

공매 부동산[공매번호 202412-48686-00호] 중 ‘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48-54 제4층 
제402호’ (이하 ‘402호’라고 함)와 관련하여 공지 드립니다. 

공매 부동산 중 402호와 관련하여 원고 김** 으로부터 우리자산신탁(주)(이하 당사라 함)와 
담보신탁의 위탁자는 소송 피소(2024년 1월 8일)된 바 있으며, 당사에 대한 주문은 신탁계약
의 해지(종료)였습니다. 소송 결과 당사 관련 사항은 소송 각하 되었습니다. (2024년 10월 10
일 판결)

소송에서 원고는 신탁 후 위탁자와 402호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지급 후 
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며, 이에 위탁자와의 매매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신탁
계약의 해지를 주장하였습니다. 재판부는 매매계약 체결사실, 중도금까지 지급 사실 및 점유 
사실 등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드리면서도, 이는 원고와 위탁자와의 문제로 보아 당사에 대한 
부분은 각하 판결을 하였습니다. 따라서 당사의 402호에 대한 공매 처분은 이 소송과 관련이 
없고 유효합니다.      

또한 원고는 위탁자와의 매매계약 관련 손해대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담보신탁의 위탁자의 수
익권에 당사를 제3채무자로 채권 가압류 (2023년 5월 18일)를 한 바 있습니다. 이 또한 당사
가 공매 부동산 매매대금 수납 후 행하는 정산과 관련된 수익금(경매에서는 잉여금에 해당)을 
가압류 하였을 뿐, 공매 부동산의 매각 절차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 

다만, 이러한 정황을 볼 때 현재 공매 부동산은 소송의 원고가 점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
고 판단되어 본 공지로서 알리는 바 입니다. 단, 최종적인 확인 및 판단에 대한 책임은 매수
인에게 있사오니, 필요시 방문 등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 

매수인은 낙찰 후 당사와의 매매계약 체결시 금번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입찰하였다는 확인서
를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 

감사합니다. 


